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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2018 - 1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2. 湖南日報    발행인  김  덕  천

주 문

  호남매일 2017년 12월 15일자 13면「장성 대형 싱크홀 원인놓고 ‘설왕설래’」

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2월 15일자 11면「장성 대형 싱크홀 원인 놓고 고려시

멘트 책임론 제기」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에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

홀)의 원인을 놓고 업체 측의 책임론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장성군 주민은 석회석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수 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과 채굴 인가 불허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광산 운영과 무관하

다는 입장이다. 

  14일 장성군 시멘트공장 폐쇄 촉구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오는 19일 전후 싱크홀이 발생한 황룡면 농경지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 싱크홀 

발생 경위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황룡면 와룡리 아곡·방곡마을 전·현직 이장과 주민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건동광산 인근과 500m 가량 떨어진 농경지 일대에 발파 충격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지

만, 고려시멘트 측이 싱크홀을 레미콘으로 메꾸며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또 “싱크홀 발생 농경지는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점과 100~150m 거리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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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도 고려시멘트 측이 세심한 안전 진단 없이 조경 사업 명목으로 이 일대 논

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채굴권과 도로점용권을 불허해 줄 것을 산업통상

자원부와 장성군에 요구하고 있다. 

  황운영(56)대책위원장은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주민은 논 꺼짐, 집 흔들림, 소

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굴착을 하면 농경지 주변 땅이 가라앉는다. 결국 

농경지에 스며든 비는 낮은 곳(광산 쪽)으로 흐르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든다. 이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논 아래까지 석회암을 채굴했을 가

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장성=조○○ 기자』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85599&section=%EC%82%AC%ED%9A%8C>

(湖南日報)=『장성군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인근에 발생한 대형 지반침하(싱크

홀)의 원인을 놓고 업체 측의 책임론과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장성군 주민은 석회석 광산의 발파 충격으로 수 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대책 마련과 채굴 인가 불허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체 측은 광산 운영과 무관하

다는 입장이다.    

  14일 장성군 시멘트공장 폐쇄 촉구 대책위원회(대책위) 등에 따르면 대책위는 

오는 19일 전후 싱크홀이 발생한 황룡면 농경지 일대에서 중장비를 동원, 싱크홀 

발생 경위를 자체 조사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황룡면 와룡리 아곡·방곡마을 전·현직 이장과 주민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건동광산 인근과 500m 가량 떨어진 농경지 일대에 발파 충격으로 지반침하 

현상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싱크홀이 발생했지

만, 고려시멘트 측이 싱크홀을 레미콘으로 메꾸며 은폐해왔다는 것이다.

  또 “싱크홀 발생 농경지는 고속철도가 지나는 지점과 100~150m 거리에 불과

한데도 고려시멘트 측이 세심한 안전 진단 없이 조경 사업 명목으로 이 일대 논

을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안전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민관 합동 조사가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honammaeil.co.kr/?xmode=contents&uid=685599&section=%EC%82%AC%ED%9A%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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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채굴권과 도로점용권을 불허해 줄 것을 산업통상

자원부와 장성군에 요구하고 있다. 

  황운영(56)대책위원장은 “발파에 따른 진동으로 주민은 논 꺼짐, 집 흔들림, 소

음 분진에 시달리고 있다"며 "굴착을 하면 농경지 주변 땅이 가라앉는다. 결국 농

경지에 스며든 비는 낮은 곳(광산 쪽)으로 흐르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든다. 이 같

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부채꼴 모양으로 논 아래까지 석회암을 채굴했을 가능

성도 있다”고 주장했다.(후략) 장성=신○○ 기자』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0282&msection=1&ssection=4&page=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뉴시스가 12월 14일 16시17분에 송고한「장성 대형 싱

크홀 원인 놓고 고려시멘트 책임론 제기」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면서 각각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

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년 1월 10일

한 국 신 문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김 용 담

위 원 정 숭 호

장 명 국

이 동 현

장 인 철

강 희

김 영 모

박 현 갑

http://www.honamnews.co.kr/news/view.asp?idx=50282&msection=1&ssection=4&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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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언론사와 언론인

은 통신기사를 자사 기사와 구별하여 출처를 밝혀 사용하여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된다.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언론사와 기자는 타 언론

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해서는 안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

다.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예외로 하며, 출처가 여럿일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박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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